
영등포구의회

회 임시회162

서울특별시 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 규칙안『 』

檢檢檢檢檢檢檢檢檢檢檢檢檢檢檢檢檢檢 討討討討討討討討討討討討討討討討討討 報報報報報報報報報報報報報報報報報報 告告告告告告告告告告告告告告告告告告 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書檢 討 報 告 書
김화영 원 외  발4【 】

2011.  9. 19

運 營 委 員
專門委員 李憲永



- 1 -

서울특별시 등포구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 규칙안『 』

檢 討 報 告 書

 



- 2 -



- 3 -

❍

❍

❍

❍

❍



- 4 -

❍

❍

❍

❍

❍

❍



- 5 -

❍

❍



- 6 -

참  고  자  료

제 조의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차 지방자치단체의 

장은 제 조에 따라 청구된 주민청구조례안에 하여 의견이 

있으면 제 조제 항에 따라 주민청구조례안을 지방의회에 부

의할 때 그 의견을 첨부할 수 있다

지방의회는 심사 안건으로 부쳐진 주민청구조례안을 의결

하기 에 청구인의 표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그 청구취지

청구인의 표자와의 질의 답변을 포함한다 를 들을 수 있다

제 항에 따른 주민청구조례안의 심사 차에 하여 필

요한 사항은 지방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

제 조 회의의 공개 등 지방의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

만 의원 명 이상이 발의하고 출석의원 분의 이상이 찬성

한 경우 는 의장이 사회의 안녕질서 유지를 하여 필요하

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

의장은 공개된 회의의 방청허가를 받은 장애인에게 정

당한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

제 조 의안의 발의 지방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지방자

치단체의 장이나 재 의원 분의 이상 는 의원 명 이

상의 연서로 발의한다

1 지방자치법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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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회는 그 직무에 속하는 사항에 하여 의안을 제출할 

수 있다

제 항  제 항의 의안은 그 안을 갖추어 의장에게 제출

하여야 한다

제 항에 따라 의원이 조례안을 발의하는 때에는 발의의원

과 찬성의원을 구분하되 해당 조례안의 제명의 부제로 발의

의원의 성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발의의원이 명 이상

인 경우에는 표발의의원 명을 명시하여야 한다

의원이 발의한 제정조례안 는 부개정조례안  의회

에서 의결된 조례안을 공표 는 홍보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

례안의 부제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

제 조의 조례안 고 지방의회는 심사 상인 조례안에 

하여 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취지 주요 내용

문을 공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

고할 수 있다

조례안 고의 방법 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

규칙으로 정한다

제 조 회의규칙 지방의회는 회의의 운 에 하여 이 법에

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으로 정한다


